
예    산    총    칙

   제 조 총칙 1 ( )  년도 영주시 제 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의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 현금 2024 2 , 
흐름표는 다음과 같다.

          가. 추정손익계산서

          

차    변 대    변

비  용 순이익 수  익 순손실

천원10,675,343 원776,900 천원11,452,243 -

          나. 추정재무상태표

          

차    변 대    변

자  산 부  채 자  본

천원153,700,076 천원732,701 천원152,967,375   

          다. 추정현금흐름표 자금계획서( )

          

과  목 금  액

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. Ⅰ

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. Ⅱ

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. Ⅲ

현금의 증감. ( )Ⅳ Ⅰ＋Ⅱ＋Ⅲ

기초의 현금. Ⅴ

기말의 현금. Ⅵ

천원776,300

천원(25,986,860)

천원21,427,766

천원(3,782,194)

천원3,782,194

원
  

  

제 조 업무의 예정량 업무의 예정량은 다음과 같다    2 ( ) .
가           . 급  수  전  수 전  나 : 28,536 . 연  간  생  산  량 천 : 14,919 ㎥

다 일 평균생산량 천           . 1 : 40.9 ㎥



제 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  3 ( ) 수익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 

      

수         입 지        출
제 관 상수도사업수익1 

제 항 영  업  수  익     1 
제 항 영 업 외 수 익     2 
제 항 특  별  이  익     3 

천원11,452,243
11,179,103  〃

273,140  〃
0  〃

제 관 상수도사업비용1 
제 항 영  업  비  용     1 
제 항 영 업 외 비 용     2 
제 항 예    비    비     3 

천원10,675,343
10,437,546  〃

0  〃
237,797  〃

제 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  4 ( ) 자본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남는 자본적수입액. 
          천원776,900 은 상수도사업수익 부족액 천원776,900 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.
           

      

수        입 지        출

제 관 자본적수입    1 
제 항     1 고정자산매각수입

제 항 비유동부채    2 수입

제 항     3 자본잉여금수입 
제 항 유 보 자 금     4 

천원27,147,757
0  〃
0  〃  

23,365,563  〃        
3,782,194  〃   

제 관 자본적지출1 
제 항     1 유형자산취득

제 항 비    2 유동부채상환금

제 항     3 비가동설비자산취득

제 항 기타자본적지출    4 
제 항     5 예    비    비

천원27,924,657
22,662,636  〃

      0  〃
3,296,000  〃

28,224  〃
  1,937,797  〃   

제 조 계속비 계속비의 총액과 연할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5 ( ) . 

          

관 항 사  업  명 총     액 연     도 연 할 액

해      당 없     음

제 조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과 기간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6 ( ) . 

          

사                항 기               간 한      도      액

해      당       없     음

제 조 지방채 공기업채 발행을 위한 기채의 목적 한도액 기채의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7 ( ) , , , .

         

기   채   목   적 한   도  액 기 채 방 법 이 자 율 상 환 방 법

해         당 없         음



  

제 조 일시차입금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 8 ( )  천1,158,000 원으로 정한다.

제 조 예산전용 금지과목 다음에 게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다  9 ( ) .

인 건 비            (1) : 천원2,775,411   업무추진비 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금지      (2) ( ) : 9,684천원

제 조   10 타회계로부터의  보조금( )  상수도사업을 위하여  일반회계  및 타 회계로부터 이  공기업특별회계에  보조하는

           금액은  12,693,500천원이다.

제 조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 이익잉여금 없음  11 ( ) 

제 조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2 ( ) .

           

구       분 종       류 명       칭 수       량 금       액

해  당  없  음

제 조 회전기금 회전기금의 한도액 해당없음  13 ( )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4.  11.    .

영     주     시    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


